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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 

검토보고
행정기획위원회(교육지원과)

의안번호 제 68 호

제 출 자 성북구청장 (2022. 11. 14.)

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 토 전문위원 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  학령전환기에 있는 만16세(고등학교 1학년 학생)를 지원 대상에 추

가하여 다양한 아동·청소년에게 문화·진로·여가 체험의 기회를 제

공하고 아동·청소년의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 가. 발급대상자 관련 조항 수정(안 제3조)

  1) 발급 대상을 해당 연도에 만 13세, 만 16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

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 가. 관련법령 : 해당 없음

 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

 다. 입법예고 : 2022. 9. 29. ~ 2022. 10. 19.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    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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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대상 확대를 통

해 다양한 아동·청소년에게 문화·예술·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

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아동·청소년 동행카드 사업 현황(2022년→2023년)

 - 사업내용 : 아동·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·진로·여가 체험의 기회

를 제공하고자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

 - 사업기간 : 매년 시행

 - 지원대상 :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연도에 만 13세가 

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 → 16세 추가

 - 대 상 자 : 2023년 만13세 3,281명 + 만16세 3,640명 → 6,921명 예상

 - 소요예산 : 2022년-2억9,550만원 → 2023년-6억2,889만원(예상)

 - 사 용 처 : 140개소(2022. 11. 1.기준)

   

○ 카드발급 실적

 (2022.10.기준)

연 도 대상인원(명) 발급인원(명) 발급률(%)

2022 3,373 2,232 66

2021 3,394 2,556 75

2020 3,802 2,860 75

2019 3,451 2,987 87

2018 3,367 3,005 89

※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, 온라인 수업 등 이용자 활동 및 시설 운영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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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가맹점 현황

(2022.10.기준, 단위 : 개소)

구 분
문화
체험

학원
교습

체육
활동

서점
진로
직업

미술
박물
관

영화
공연

기타 합계

2022 31 22 15 18 8 11 6 29 140

2021 32 24 15 19 11 11 8 31 151

2020 27 24 13 15 16 11 5 34 145

2019 46 24 10 15 15 11 5 13 139

2018 22 20 15 14 12 11 3 32 129

※ 코로나19로 인한 휴업·폐업 등으로 2022년 가맹점 수 감소

○ 예산집행실적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22.10.기준, 단위:천원)

※ 월별 집행률 : 1월~10월까지 50%, 11월~12월 75% 이상

○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

 - 안 제3조(발급대상자)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해당 연도에 만

13세(중학교 1학년)가 되는 청소년에게 연간 10만원의 표인트를 

지급하던 동행카드의 지원 대상을 학령전환기에 있는 만16세(고등

연 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(%) 비고

2022 295,500 127,667 167,833 43
하반기 사용이 

집중됨

2021 311,280 233,726 77,553 75

2020 336,300 256,048 80,252 76

2019 294,800 263,848 34,952 89

2018 307,850 237,125 70,725 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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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1학년)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지급.

 - 안 제4조 지원금액 및 방법을 ‘연간 10만원 포인트’를 ‘상·하

반기 각 5만원 포인트’로 변경함.

 - 제5조 제2항에 동행카드 발급 시기를 반기별 신청 원칙을 신설함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령전환기에 있는 만 16세 청소년을 지원 

대상에 추가하여 다양한 아동·청소년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

자 하는 것으로, 그동안의 성과와 실적,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 

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사

료됨.


